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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예산전용 보고 

 추진배경
○「건축물관리법」제27조 및 제28조와 관련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

의무화(’20.5.1.시행)됨에 따라 보강공사 대상인 ‘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’의
설계용역 등 실시를 위한 예산전용

※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’22.12.31까지 관할
시·군·구에보고하여야하며, 성능보강미이행시벌칙1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

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설계용역 등

○ 사업내용 : 공사범위, 공사내용 및 방법, 공사비 산출 등을 위한 설계 실시

○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 실태조사 결과(성동구건축과-7156, ’21.3.30.)

시설명 위치 연면적 주용도 외벽마감재 간이스프링클러
성동외국인
노동자센터

홍익동 147-22
(‘92년 사용허가 건축물)

453.70㎡ 노유자시설 드라이비트 미설치

※ ’22.12월까지 드라이비트 제거,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완료 필요

 전용내역
○ 전용사유

- 성동구로부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임이 통보됨(’21.3.30.)에 따라

’22년공사비편성및실시를위한 ’21년설계용역비를편성하여 ’22.12월말까지공사를

완료하고자함 ※민간위탁금불용액(30백만원, ‘외국인노동자체육대회’ 코로나19로미개최) 발생

○ 전용내용 : 기 편성된 민간위탁금(307-05)의 통계목을 시설비(401-01)로 전용

○ 전용금액 : 30,000천원(시비 100%) (단위 : 천원)

예 산 과 목
예산현액

전용 요구액 변경 후

예산액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
글로벌

도시환경 및
선진 다문화
사회 조성

외국인주민
생활지원
강화

외국인주민
지원시설
설치·운영

민간이전
(307)

민간위탁금
(307-05)

(×0)
4,735,191

(×0)
0

(×0)
△30,000

(×0)
4,705,191

시설비
(401)

시설비
(401-01)

(×0)
0

(×0)
30,000

(×0)
0

(×0)
30,000

 향후계획
○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: ’21.6월~7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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